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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  향력을 정 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  개선에 

을 두고 이를 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 을 두었다. 구체 으로는 재의 선거 커뮤니 이션이 후보자  

주류 미디어 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 으로는 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

다. 이를 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한 이론  개념으로서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근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련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에 한 사례분석과 국내 

련 선거법률의 개정방향에 한 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사례분석에서는 국가들을 자유지향형, 

제한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 모델로 나  수 있었으며, 자유지향형에는 미국과 국, 제한  자유지향형에는 우리나라, 

질서지향형 모델에는 일본이 해당 다. 해외 사례분석을 토 로 국내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 

소셜 미디어 련 선거 공론장의 규제법률 개선방향을 묻는 심층설문을 실시했다. 결과에서는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 되는 조항들에 한 극 인 개정의견이 많았다. 련 문가들은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해 동의했다. 구체 으로

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안  선거 커뮤니 이션 채 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  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합했으나 선거 커뮤니 이션 

채 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시 에서는 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행 선거 커뮤니 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선거 공론장, 소셜 미디어, 정치 커뮤니 이션

1. 서 론

재 온라인 개인미디어는 속한 확산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가능성에 한 기 를 

실화하고 있다.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폭탄테러, 2009년 이란 민주화집회와 티벳 민주화시 , 

2010년 아이티 지진 등의 국제 이슈에서는 트 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가 정보 확산 채 로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북아 리카 지역 이슬람국가들에서는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목소리

를 응집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도 주목받았다. 이른바 소셜 미디어 명으로 불리는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명은 트 터, 페이스북 등의 향력이 컸던 것으로 평가 다. 특히 2011년 까지만 

해도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과정은 ‘페이스북 명’, ‘트 터 명’으로 표 될 정도로 심을 끌었

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소셜 미디어가 정치행동의 집단화 방식을 근본 으로 바꾼 것으로 평가 다. 

페이스북과 트 터 등의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진 정보의 수집과 확산이 온라인 공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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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실 정치세력으로 조직화하는 데 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약한 연결(weak tie) 

심의 소셜 미디어가 통  사회  변 을 이끌었던 강한 연결(strong tie) 심의 집단행 를 체하

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 다. 새로운 정치 커뮤니 이션 채 의 역할은 인정하지만 필요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1) 유사한 논쟁이 국내에서도 나타났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의 결과를 두고 시작

던 선거 공론장에 한 소셜 미디어의 향력은 한 해를 돌아 2011년 4ㆍ27 재보궐선거에서 그 

정 을 었다. 트 터를 통한 투표 장 인증샷 트윗에서부터 투표독려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 캠페인 효과는 여느 선거 때 보다 컸다는 것이 많은 언론의 지 이며, 이는 

여당 진의원의 우려에서도 재연 다.

지 까지 소셜 미디어의 향력에 한 이해와 논란에서 간과된 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우선 

정치 커뮤니 이션 장 특히 선거 공론장에서 소셜 미디어의 실질  향력에 한 논의의 방향이다. 

정도 차이는 있으나 학계에서도 향력에 동의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선거 공론장에서 안  

소통채 로 기능하는 소셜 미디어의 가능성을 어떻게 정 인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논의로 환되어야할 시 이다. 튀니지, 이집트의 민주화 운동을 트 터나 페이스북 명으로 

볼 수 있는가와 달리 선거 공론장에서 소셜 미디어의 향력이 입증되고 있어서 국내의 제반여건에 

비춰 향력을 검증하는 논의에 집 하는 것은 실천  실익이 없을 수 있다.2) 소셜 미디어는 신뢰도 

낮은 정보의 폐해, 숙의가 결여된 피상  의견 교류 등의 문제 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거 공론장으로

서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정 인 기능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직  소통하는 경우 포퓰리즘 선거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일정 수 의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의 정치 커뮤니 이션 역량

을 질 으로 강화하는 공론장  기능을 한다는 에서 행 규제 패러다임의 환이 필요한 시 이라

고 할 수 있다. 기존 미디어의 매개  한계를 넘어선 인터넷의 안  공론장이 가진 민주주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Dahlgren, 2005; Papacharissi, 2002; Norris, 2007/2007). 그러나 

행 선거캠페인 규제법률이 매스미디어를 토 로 한 매개형 선거 공론장을 가정한다는 에서 온라

인 개인미디어 심의 인터넷 커뮤니 이션 환경에는 합하지 않다(이동훈ㆍ류정호,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 로 소셜 미디어 심의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한 

조건으로서 선거캠페인 규제법률의 문제 과 개선방향을 고찰하는 데 을 둔다. 구체 으로는 

재 우리 사회의 선거 커뮤니 이션 환경의 변화를 종합 으로 고려하여, 다원주의  선거 커뮤니

이션과 공론장의 기능 보장을 해 미국, 국, 일본 등 소셜 미디어 련 해외 각국의 규제시스템을 

비교하고 이를 토 로 국내의 선거캠페인 련 소셜 미디어의 규제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해 첫째, 우리나라의 소셜 미디어에 한 선거 캠페인 규제법률을 미국, 

국, 일본 등과 사례분석을 통해 비교하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 공간의 선거 련 정치 커뮤니 이션 

행 에 해 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상의 조항들과 련하여 해외 각국에서는 유사 상에 해 

1) The New Yorker(2010. 10.4). “Small Change” by M. Gladwell.

2) 지난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앙선거 리 원회가 트 터를 포함한 마이크로블로그 계정에 한 감시와 규제

를 서둘러 시작한 것도 선거캠페인에서 개인미디어의 향력에 한 반증이다. 당시 앙선거 리 원회에 따르면 

트 터 계정을 통해 선거일 180일 의 특정 후보 지지 을 올리는 행 는 공직선거법 93조의 “ 구든지 선거일 

180일 부터 정당 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ㆍ그림이나 녹음ㆍ녹화테이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는 게시할 수 없도록 지”하는 조항을 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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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사례분석 결과를 토 로 행 선거캠페인 규제법률

의 실질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 을 두고 있다. 

2. 소셜 미디어 중심의 다원주의적 온라인 선거 공론장과 선거 

운동 규제법률

1)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선거 공론장의 역할과 한계

이론 으로 선거는 다원화, 복잡화된 사회구조에서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투여할 

수 있는 효율 인 정치시스템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선거는 유권자의 선호를 재규합하는 정치 이벤트

로 락하면서 효율성과 정당성에 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 사실이다(염정민, 

2005, 39쪽; 임 백, 2009). 이 게 의민주주의제도의 핵심인 선거가 정치  의사를 규합하는 시스템

으로서 효율성과 정당성에 해 비 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선거의 역할이 정치사회 구조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데 있다. 선거는 유권자의 선호를 

계량 으로 규합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선출 이벤트에서 공  토론의 활성화를 통해 정치사회  이슈

에 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 조율하는 제도화된 공론장으로의 역할 확 가 요구된다. 선거는 유권자 

개인의 집합  선호를 찾아내어 특수의사를 확인하는 차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유권자가 추구하는 

공공선인 일반의사(general will)를 밝 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임 백, 2009, 32쪽). 

둘째, 선거의 공론장  역할이 부실한 원인은 제도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행 선거제도는 

선거가 공정하고 균등한 정치  경쟁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데는 효과 일 수 있으나 실질 으

로 제도화된 공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에 해서는 문제가 지 되고 있다(염정민, 2005, 40쪽). 

국내 선거제도가 2004년 미디어선거법으로 불리는  선거법제로 개정되면서 비효율 인 조직선거 

심의 기존 제도가 개선된 반면, 선거의 이 후보자의 정치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에 을 

둠으로써 상 으로 유권자를 선거 공론장에서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선거 공론장이 활성화되는 데는 제도  한계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문제 도 지 된다. 숙의  

소통을 제로 한 선거 공론장의 의견교류는 선거의 정당성을 높이고 결과를 공공선의 수 으로 

높이는 데 기반이 된다(Dahlgren, 2002; Button & Mattson, 1999). 여기서 문제는 선거 공론장에서 

숙의  소통이 가능한가이다. 특히 하버마스가 공론장의 제조건으로 상정한 이상  공 이 정치사

회  실체로 존재하는가에 해 회의 인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공론장의 한계로 작용한다(Fraser, 

1992; Schudson, 1997). 이는 선거의 속성상 포퓰리즘 이고 분 인 선거 공론장이 지배 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터넷에서 더 개선될 수 있는가에 한 고민으로 연결된다(Coleman et al., 2008; 

Gerhands & Schäfer, 2010).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해 주목할 것은 선거의 핵심 주체인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계이다. 의민주주의를 “표를 한 지도자들의 경쟁”(the competition of leaders for 

voters)이라고 표 한 것처럼 후보자는 유권자를 당선을 한 설득의 상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의 수평  커뮤니 이션 계를 통한 선거 공론장의 민주화는 실 으로 이루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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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Mackie, 2009, p.129). 선거 이후에도 정치인의 주요 목 이 이슈 련 여론 경쟁지형에서 우 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수평 , 양방향 커뮤니 이션 보다는 일방향 커뮤니 이션이 유리하면 

이를 채택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문제 을 고려할 때, 오늘날 빈번하게 거론되는 선거제도를 

통한 의민주주의제 기를 해결하는 출발 은 선거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문제 을 일시에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어도 극 으로 고려해야 할 방안 의 하나가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이다. 

선거 공론장이 의민주주의제도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능한 이유는 토의민주주

의 는 숙의민주주의로 변되는 의민주주의제의 보완에 한 논의의 핵심에 공론장의 정상화 

는 활성화가 자리한다는 이다. 특히 풀뿌리 공론장의 구축은 정치  비 임자로서 후보자와 

시민으로서 유권자 간의 커뮤니 이션을 회복  함으로써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2)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 조건 : 숙의성과 논쟁성의 결합

오늘날 공론장에서 의사소통  합리성에 기반한 담론규범이 실천되는 데는 실 으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합리성 자체가 이상  소통상황을 제로 하고 있는데다가 실 

공간의 이성  토론과 논변이 이해 계 앞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Sinekopova, 2006; 정호근, 2001). 

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이 보장되고 균등한 발언 기회가 제공되어도 이해 계의 조율과 

합의가 이 지지 않는 한 공론장의 숙의  토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서 숙의  소통의 필요성에 부분의 학자들이 공감하면서도 실  가능성을 두고 정론자와 부정론

자가 갈리는 지 도 바로 여기이다(Gastil, 2008; Bohman, 2003a; 2003b). 이해 계를 떠나서는 이질

인 개인 선호 간의 수렴  조율이 가능하나 실 으로 공론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곳이 이해 계의 

립이 첨 한 이슈라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역설 으로 보여 다. 매스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주류 공론장은 여론을 계량화하거나 이해 계집단을 심으로 분할함으로써 공론장의 이질성을 더욱 

심화시킨다(Bohman, 2003b). 규범과 뉴스생산체계를 통해 제도화, 조직화함으로써 스스로 공론장의 

조율자 보다는 찰자  입장으로 환한 주류 미디어는 신 상업  이해 계를 도입함으로써 공론

장의  다른 이해 계자로 변질된 것이다. 한편, 주류 공론장의 분 성과 폐쇄성은 온라인 공론장이 

안  공론장의 기 에도 불구하고 분 성, 폐쇄성, 포퓰리즘 등으로 인해 비 받는 데서도 나타난다

(김종길, 2005; Coleman, et al., 2008; Norris, 2007). 온라인 공론장에 한 비 은 온라인 포럼, 커뮤니티 

등 다양한 포맷의 토론 공간 반에 걸쳐 제기되어왔으며, 이는 블로그 등의 개인미디어로 이어졌고 

트 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에 한 불신과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커뮤니 이션 

기술의 변화에 거부를 표 하는 일부 보수  비 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우려 섞인 지 이 으로 

설득력 있다는 이다. 디지털화된 커뮤니 이션 수단에 의해 형성된 사이버 공 (cyber public)이 

기존 오 라인 공간의 공 의 한계를 벗어나 근본 으로 변화된 커뮤니 이션 양태를 보이는가에서부

터 용성과 신뢰성의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 이 타당성이 있는 것 한 사실이다.3) 따라서 

커뮤니 이션 장에서 공론장 모델을 통해 사회의 여론구조를 보다 이해하는 방법은 숙의성을 실

3) 무국경성(transnationality), 네트워크 지향 인 커뮤니 이션 등 사이버 공 의 속성이 기존 오 라인 공 의 속성과 

근본 으로 다른 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사이버 공 과 오 라인 공 의 속성 차이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가의 문제와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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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는 것이다. 특히 갈수록 첨 한 이해 계가 립하고 분 , 폐쇄  커뮤니 이션 양태를 보이는 

선거 공론장에서 이상  소통규범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 인 근을 함으로써 진 인 개선

을 하는 것이 효과 일 수 있다. 이 지 에서 주목할 것이 논쟁  공론장(agonistic public sphere) 모델이

다. 논쟁  공론장은 합의와 조율을 강조하는 숙의  소통규범 보다 논쟁과 논변 자체에 을 

두고 다원주의 으로 근한다(Papacharissi, 2009). 

이상  선거 공론장에 한 안 시각으로서 논쟁  선거 공론장은  민주주의에서 유권자 

선호 집약모델로서 선거의 의미를 재해석 는 확 하는 데서 출발한다. 논쟁  민주주의(agonistic 

democracy)를 토 로 한 논쟁  선거 공론장은 선거가 유권자의 공공선 는 일반의지를 수렴하는 

차가 아니라 엘리트 심의 유권자 설득경쟁 이벤트로 변질된 실을 비 한다(샹탈 무페ㆍ곽 , 

2009, 138쪽; Papacharissi, 2009, p.233).4) 선거 담론의 논쟁성은 엘리트 심의 경쟁구도를 벗어나 

다원화된 이해 계가 상호 확인과 인정을 강조한다.5) 따라서 논쟁성의 개념을 제한 으로 선거 공론

장에 용한다면 첫째, 커뮤니 이션 장의 이해 계 립과 커뮤니 이션 욕구의 충족을 해 

갈등  의견의 표출과 립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질서와 규범 심으로 

선거 공론장에 근해온 종 의 과는 다르다. 갈등과 립은  정치사회의 특성 상 필연 이며, 

선거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정부 들어 선거 때 마다 불거져 나온 국책이슈 련 갈등은 타 과 

조율 보다는 경쟁과 립이 선거 공론장의 커뮤니 이션 특성임을 보여 다. 둘째, 다소 진 이고 

극단 인 논쟁성(  성)의 개념을 선거 공론장에 용한다면 우리 사회의 커뮤니 이션 실을 

고려할 때, 의도한 목  비 효과 보다는 단기 으로 치러야할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에서 

논쟁성을 인정하되 숙의성을 통해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차리시는 별도의 제도  노력 

보다는 온라인 공론장의 진화  성격이 이를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음을 지 했다. 를 들면, 

온라인 공간의 효능감 높은 커뮤니 이션 표 구도와6) 직  표 에 기반한 참여주의  정치행 들, 

다원주의  논변 등의 속성이 온라인 공론장의 자기 조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지 했다

(Papacharissi, 2009, pp.236∼240). 셋째, 논쟁  립과 갈등이 선거 공론장의 필연 인 성향임을 감안

한다면, 이를 생산 으로 수용하는 방법은 커뮤니 이션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다. 차리시가 

‘가상 공론장 2.0’(virtual sphere 2.0)이라는 말로 상징 으로 표 한 재의 온라인 공론장의 진화된 

모습이 숙의성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 공론장의 커뮤니 이션 행태가 오 라인 공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공론장의 가능성이 차 실화되어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당 의 기 와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 으로 온라인 공론장, 특히 선거 공론장의 논쟁성을 정 으로 환할 수 

있는 방법은 커뮤니 이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구체 으로는 선거 공론장의 커뮤니 이션 채

을 확장하여 최 한의 목소리들이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제도  

4) 진보  정치학자인 샹탈 무페의 논쟁  민주주의(agonistic democracy)는 쟁투  민주주의로도 해석되는데, 자유주

의 요소를 다원주의  에서 진보 으로 수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김상 , 2008). 본 연구에서 샹탈의 

논쟁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갈등 지향 인 담론구조를 선거 공론장 차원에서 숙의성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수용하

고자 한다. 

5) 무페의 다원주의는 일반 으로 사회  합의와 통합을 기반의 민주  다원성 보다는 좀 더 진 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진성에 해  다른 이상성을 낳는다는 지 도 있다(김상 , 2008).

6) 차리시는 이를 시민  자기최면(civic narcissism)이라고 표 했다(Papacharissi, 2009,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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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이 필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3)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 조건 : 제도적 개방성

주류 미디어 심으로 후보자가 공 자 역할을 수행하는 재의 선거 커뮤니 이션은 선거 공론장 

내 의제구조를 후보자 심으로 고착화해왔다. 후보자가 일방향으로 유권자를 설득하는 커뮤니 이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공론장이 형성되어도 그 역할은 유명무실한 셈이다. 따라서 선거 

공론장이 다원주의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참여  소통구조가 개방성을 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이동훈ㆍ류정호, 2009, 163쪽). 이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류 미디어와 

후보자 심의 선거 커뮤니 이션에 극 인 유권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구조가 제도 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시민  무 심과 불신 등 정치 냉소주의에 직면해 기에 놓인 의민주주

의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안  커뮤니 이션 채 로 평가된다(Gimmler, 2001, p.30; Papacharissi, 

2002. pp.9∼11). 그러나 선거와 련해 형성되는 공론장 내 커뮤니 이션 구도와 련해서는 후보자가 

유권자와 하는 데 있어 비용-고효율의 새로운 커뮤니 이션 채 을 마련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즉 선거 공론장에 한 유권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커뮤니 이션 기회를 

보장하고 진하는 데 을 둔다. 따라서 인터넷도 후보자의 유권자 설득을 해 활용 가능한 

새로운 커뮤니 이션 채 로 간주된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비교분석 

는 정당의 인터넷 선거캠페인 활용행태에 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보여 다(김용철, 

2004; 고선규, 2003; 장우 , 2008; Gibson et al, 2003). 그러나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는 제도  여건과 

더불어 유권자의 실질  참여가 병행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Howard, 2005, pp.154∼155). 선거 

공론장의 커뮤니 이션이 후보자 심의 설득 커뮤니 이션이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자 는 후보자 

간, 유권자 간의 다자간 교류구조로 이루어져야 선거 공론장에서 다원주의  교류가 가능해진다.

둘째, 후보자와 유권자, 양자를 매개하는 언론 등의 매개집단 간의 선거 커뮤니 이션이 상호 

개방 이어야 한다. 즉 상호작용  소통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선거 공론장 내 유권자 심의 수평  

커뮤니 이션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해서 실질 으로 풀뿌리 수 의 지역 공론장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해서는 여 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커뮤니 이션 기술이 사회 내 공공 커뮤니 이션 지형을 

변화시키는 구조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여기에는 몇 가지 제 조건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이 근본 인 수 의 정치사회  변화를 일으키려면 보편  

확산 외에도 몇 가지 요인들이 병렬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의 활용문화를 포함해 제도  

여건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커뮤니 이션 기술의 보편  확산이 일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정치사회 측면의 구조  변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풀뿌리 수 의 지역 선거 공론장의 외형은 마련되

어도 실질 인 참여  커뮤니 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 히 후보자 심의 일방향  공론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의민주주의제도의 핵심 축으로서 선거가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 하여 질 으

로 발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 선거과정 반에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가 투 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상호작용  토론을 통해 가능하다. 

셋째, 선거 공론장의 참여구조와 소통구조 모두 새로운 커뮤니 이션 기술 수용에 개방 이어야 

한다. 이는 선거 공론장의 기술  개방성으로도 표 할 수 있다. 규모의 공론장 내 참여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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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구조는 매개 역할을 하는 커뮤니 이션 채 의 향을 크게 받는다. 기존 공론장이 상업화된 

매스미디어에 의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비 받는 것도 이를 반 한다(Habermas, 1991/2001, 

280∼281쪽). 언론이 선거 지형에서 정치세력화하여  다른 이해 계 집단으로 선거보도를 하는 

경우 공론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내외에서 역사 으로 목격한 사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원주의화된 공론장에서는 다층  공론장 간의 경쟁이 자연 이며, 이 때문에 특정 이해 계에 

의해 매몰된 공론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화하는 커뮤니 이션 미디어에 개방 이

어야지만 이해 계에 매몰되지 않은 안  채 을 공론장에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보다 다원 이고 

다층 인 공론장의 형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는 풀뿌리 공론장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주류 

미디어를 우회하여 소규모 풀뿌리 공론장들 간의 직  소통 역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보면, 최근 국내외에서 정치사회 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트 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미디어는 

미시  공론장들 간의 풀뿌리 소통 역할을 한다는 에서 선거 공론장으로서 큰 가능성을 가진다. 

이미 미국, 국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트 터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이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조희정, 2010). 

4) 선거 공론장으로서 소셜 미디어를 수용하기 위한 선거 캠페인 규제법률의 조건

선거 공론장의 형성과 활성화를 해서는 공론장이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 이션 채 에 개방 이

어야 한다. 지난 2004년 미디어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공론장을 매스미디어에 

개방한 이후 공론장은 주류 미디어가 주도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어가 유권자에 보다 극 으로 

개방된 소통구조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구체 인 상으로 

드러났다. 첫째, 매스미디어가 정치이념지향 인 입장을 지향해옴에 따라 차 선거 뉴스의 립성이 

약화되어왔다는 이다. 국내 부분의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 

일정한 정치  입장을 토 로 선거보도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매스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선거 공론장

은 유권자의 목소리 보다는 정치  이해 계를 따른 후보자와 정당의 목소리를 더 반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선거 공론장은 후보자와 매스미디어가 주도하게 된다. 둘째, 이 때문에 

선거 공론장이 정치 이슈를 심으로 형성되어 소  “바람”이라고 부르는 정치  “이벤트”로 락했

다. 미디어선거법 이  규모 거리유세에서 이루어졌던 “바람의 정치” 장이 매스미디어 공간으로 

옮겨갔을 뿐 선거의 내용 자체는 정책 담론과 정치 담론이 사라진 과거의 피상  선거에서 큰 질  

발 을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후보자  매스미디어 심의 선거 공론장에서 유권자는 정치  소외자

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요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 새롭게 등장해온 커뮤니

이션 기술이며, 특히 트 터 등의 소셜 미디어이다.7) 온라인 개인미디어의 진화된 형태인 소셜 

미디어는 이미 국내외에서 정치사회  향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국 등지에서는 

선거 커뮤니 이션 채 로 활성화된 상태이다. 를 들어, 2008년 미국의 오바마 통령의 풀뿌리 

커뮤니 이션형 캠페인 략, 2010년 국 총선의 트 터 등 소셜 미디어 활용 등은 큰 정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조희정, 2010). 

7) 소셜 미디어는 온라인 개인미디어의 연결성과 실시간 소통성이 극 화된 커뮤니 이션 서비스를 말하는데, 재는 

마이크로 블로그와 연결형 개인 홈페이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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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듯 온라인 개인미디어로서 소셜 미디어는 이미 유권자의 집단  의사표 의 채 로서 선거 

공론장에서도 큰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Crawford, 2009, pp.526∼527). 그러나 소셜 미디어가 선거 

공론장에서 커뮤니 이션 채 로 활성화되기 해서는 몇 가지 법률  조건이 제되어야 한다. 

이것들은 구체 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 미디어의 공론장  성격을 고려한 제도  수용이 제되

어야 한다. 지난해 6ㆍ2지방선거를 거쳐 올해 4ㆍ27재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공식 으로 선거법은 

여 히 소셜 미디어 공론장에 해 폐쇄 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8) 공식 으로 선거법 제254조와 

제93조 등을 통해 트 터 등의 소셜 미디어는 단속의 상에 해당된다. 최근 2011년 3월 앙선거 리

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실제로 법제화될지 

여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소셜 미디어 공론장에 해 논쟁  에서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인터넷 공론장의 

성격을 논쟁  공론장의 에서 근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인터넷 기반 정치 커뮤니 이션이 

하버마스가 말한 이상  커뮤니 이션 합리성이 구 되기에는 분 , 감정 , 동원 인 성격 때문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Papacharissi, 2002; Norris, 2007). 공론장을 주도하는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 

심의 엘리트 주류 커뮤니 이션 채 에서 배제되어 있는 일반 시민들이 여론의 주체임을 감안한다

면 숙의  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논쟁  공론장은 바로 이 지 에서 시작된다. 인터넷 

공론장의 커뮤니 이션 실을 반 한 것이 숙의성 보다는 논쟁성을 강조한 공론장 모델이다. 특히 

선거 공론장은 다양한 정치  이해 계가 충돌하고 조율되기 때문에 숙의 이기 보다는 갈등 이다. 

그래서 논쟁  공론장에서는 담론 공간의 확장과 논변의 활성화가 요한 요건이 된다(Dahlberg. 

2007). 소셜 미디어 공론장 역시 풀뿌리 네트워크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

션 역시 생활공간 지향 이다. 이는 이성 , 합리 인 커뮤니 이션을 토 로 이루어지는 숙의  

공론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보인다(이동훈, 2010).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행 선거제도가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 하여 선거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데 을 

두고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를 바탕으로 한다.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해서는 무엇보다 선거 

커뮤니 이션 장의 변화를 반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트 터 등 소셜 미디어 공론장의 제도  

수용을 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선거 공론장에 한 근 이 논쟁성과 숙의성의 

충  , 제도  개방성 등의 조건이 선결되어야 함을 이론 으로 강조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이론  검토를 거쳐 실질 으로 한국, 미국, 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선거 공론장의 제도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일차 으로 을 두었다. 구체 으로 선거법제의 기본 가치,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미디어 련 규제 내용, 이를 둘러싼 쟁 과 논란 사례 등을 심으로 한국, 미국, 

국, 일본 등의 선거 공론장 련 법제를 비교했다.

8) 특히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앙선거 리 원회는 트 터 둥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부 제한함으

로써 큰 논란을 일으켰고 실제 당시 불법선거운동 의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일부는 1심에서 벌 형을 받기도 

했다(동아일보, 2010.10.20자 분쟁의 씨앗이 된 소통의 트 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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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① 한국, 미국, 국, 일본 등의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 련 법제는 

논쟁성과 개방성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①의 결과를 토 로 연구문제 ②에서는 이론  검토를 통해 살펴본 소셜 미디어 심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해 필요한 제도  개선방향은 무엇인가를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② 국내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를 해 필요한 개선 은 무엇이며, 구체

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한편, 본 연구는 연구문제 ①의 고찰을 해 문헌조사를 실시했으며, 연구문제 ②를 해서는 

문가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셜 미디어 련 법제 황과 개선방향에 해 구체 이고 심층

인 응답자료를 얻기 해 학계, 언론계, 규제기 , 포털 등에서 련 업무나 연구를 수행해 온 문가를 

상으로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2011년 6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실시 다. 심층설문에 

응답한 문가는 다음과 같다.

분야 직 직

언 론 계 인터넷신문 기자 기자

학    계
신문방송학과 교수 부교수

언론유 기 연구 원

규제기관 선거규제기구 서기

포    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차장

<표 1> 심층설문 응답자 리스트

4. 연구결과

1) 연구문제 ① :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중심 선거 공론장 관련 선거법률 현황

(1) 미국

미국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란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  견해를 표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정치  표  역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다. 연방 법원은 

생각의 달과 의사표 에 이용되는 모든 매체들은 각 매체의 특성이 가져오는 법 인 문제 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치  의사표 을 하는 행 들에 해서 

미국 연방 법원은 기존의 수정헌법 제1조와 다른 방식의 용을 하지는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사법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정치  표 이라고 해서 일반 인 정치표  보다 더 많은 보호나 더 은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앙선거 리 원회, 2004; 권 , 2005). 이러한 

맥락에서 행 미국의 연방선거운동법에는 선거운동의 방법에 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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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한 규제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인터넷 선거운동도 여타의 선거운동과 마찬가지

로 선거비용의 규제를 통하여 간 으로 규제된다9). 컨  연방선거운동법 제441조의d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달하고 그 비용을 지 한 때는 연방선거운동법에 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강석구ㆍ조병인ㆍ추형 , 2007). 즉, 미디어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막기 하여 선거자 의 흐름을 추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율 이며 이것이 헌법  

가치를 보장하는 연방선거법의 정신이라는 이다.

한편, 미국 연방선거 리 원회는 인터넷의 향력이 증 됨에 따라 온라인 정치 고는 규제의 

상으로 포함시킨 반면, 블로그의 언론활동(커뮤니 이션 활동)에 해서는 미디어 면제조항을 

용10)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미디어면제’라 함은, 정당이나 정치 원회 혹은 후보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방송국, 신문, 잡지, 는 다른 정기간행물의 뉴스, 비평, 사설 등을 보도하는 

데 따른 비용은 기부나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다(U.S.C. §431(9)(B)(i)). 따라서 선거캠페인

에 한 규제를 비용규제로만 한정하고 있는 연방선거운동법에서 블로그에 미디어 면제조항을 용한

다는 의미는, 공 인 심사(matters of public interest and concern)에 하여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요성을 강조하는 수정헌법 제1조의 헌법  가치의 계승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주체  시기와 계없이 선거공론장에서 치열한 의견의 경합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 

시기 주요 내용

선거운동과 인터넷에 한 조사 

고시 (1999년)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이 정치 기부 이나 비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조사

‘인터넷 상에서의 정치활동에 한 

규정’ 발표 (2001년)

-개인의 정치  웹사이트 사용 허용

-기업과 노동조합 특정 후보자 웹사이트 링크 허용

-자원 사 성격의 인터넷활동은 선거비용에서 제외

미국선거개 법 (2002년) 공공 커뮤니 이션의 범 에서 인터넷 고 제외

선거운동과 인터넷에 한 조사 

고시 (2005년)

Shays v. FEC 소송에 한 콜롬비아 지방법원의 결로 공공 커뮤니 이션 

범  재검토

인터넷 고 규제 (2006년) 인터넷 유료정치 고를 공공커뮤니 이션 포함시켜 규제 시작

<표 2>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 선거법 논의 주요내용

9) 정치  표 이라는 헌법  가치를 고려할 때 기업이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연방 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소송에 한 2010년의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모든 정치  의사표

은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연방선거운동법의 경비제한지출 제한은 정치집단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 으로 정치집단의 의사표 을 제한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의사표 의 제한은 

곧 수정헌법 제1조의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은 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588 U.S 2010; 정 철, 2010 재인용).

10) 연방선거 리 원회의 포 인 미디어 면제조항의 용에 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Hayward, 

2007). 팬데이-조린(Pandey-Jorrin, 2008)에 따르면, 블로거에 한 무차별 인 미디어 면제조항의 용은 블로깅

(blogging)을 통한 부패를 양산하고 연방선거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이 되고 있다고 지 한다. 그러나 연방선

거 리 원회는 아직까지 미디어 면제조항을 용하는 블로그의 범 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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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국의 선거법제는 선거비용을 통한 공정선거의 실천에 가장 큰 을 둔다. 국의 선거법인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이하 선거법)이 선거비용 련 규제조항에 가장 

많은 비 을 두고 있는 것도 이를 보여 다. 국의 선거 리기 은 선거 원회(Electoral Commission)와 

지방자치단체의 리기구가 있는데, 선거 원회는 주로 선거비용 규제  선거입법자문의 역할을 하며, 

실질 인 선거 리 지휘, 감독권한은 없다. 선거를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선거 리 (Returning 

Officer)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반 으로 국의 선거법제는 선거 비용 심의 

최소한의 규제를 지향함으로써 선거 공론장의 시민사회 역에 일임해두는 형태를 취한다. 인터넷 

공간은 신문에 하는 정치  표 의 자유를 가진다. 별도의 법률  규제조항을 둠으로써 그 테두리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방임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국의 소셜 미디어 심 인터넷 공론장 

련 규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의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방법에 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공론장 련 별도의 규제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거운동은 “선거의 

목 을 해 정당에 의해 리되는 운동”으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선거의 목 은 “정당의 이름으

로 입후보한 후보자의 당선 는 선거와 련해 제출된 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의 당선”을 

의미한다.11) 선거운동 방법에 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인터넷, 온라인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 법률조항은 없다. 

선거 캠페인과 련해 발생한 인터넷 공간의 비방, 언어폭력  표 에 해서는 명 훼손법(Defamation 

Law) 는 공공질서법(Public Order Law)의 용을 받는다. 이는 국이 인터넷 커뮤니 이션에 해 

원칙 으로 자율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련있다. 인터넷 상의 음란물, 범죄교사, 인종차별 등 

법성이 명백한 표 에 해서만 민간기구인 IWF(Internet Watch Foundation)와 규제당국인 OFCOM 

등이 긴 한 력 계 하에 규제하며, 정치  표 물에 해서는 표 의 자유를 보장한다(황용석ㆍ이동

훈ㆍ김 교, 2009). 셋째, 선거운동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사 선거운동에 한 지조항은 없다.12) 

다만 선거비용에 한 엄격한 규제 때문에 선거운동기간 에 미디어를 활용한 고를 자제하는 편이다. 

반면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과 유권자들은 자유롭게 의사표 을 한다. 

2010년 4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은 모두 주류 미디어는 물론 블로그, 페이스북, 

트 터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선거 캠페인에 활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2010년 총선거는 

디지털 선거(digital election) 원년으로 평가되기도 한다.13) 를 들어, 후보자와 유권자들은 각 정당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논쟁을 통해 지지와 반  의사를 교환하기도 했다.14) 선거 원회의 경우는 페이스

북, 트 터 등을 통해 유권자 등록  선거참여를 구하는 캠페인을 벌여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넷째, 2009년부터 본격화된 디지털 캠페인에 한 정치사회  심은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커뮤니 이션 기술을 어떻게 선거 캠페인에 구 하는가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가에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해 체로 규제 최소화의 방향을 유지하되 후보자와 유권자 가이드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Williamson, A., Miller, L., & F. Fallon, 2010). 

11) 앙선거 리 원회(2009).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참조.

12) 국의 선거운동 기간은 의회 해산일부터 17일 이내에 실시되는 투표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공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4주 정도가 된다( 앙선거 리 원회, 2009).

13) Guardian(2010.5.3). 2010: The first social media election 참조. 

14) BBC(2010.3.26). Research shows party leaders’ ‘social media rep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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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일본에서 인터넷 선거가 불가능한 이유는 제정된 지 60년이 지난 공직선거법 1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도화의 배포’에 인터넷웹사이트나 자메일이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선거운동 자체를 ‘ 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 불특정 다수에게 달되는 ‘문서도화

의 배포’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上ノ原 秀晃, 2010; 三輪和弘, 2006).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 캠페인 련 법제를 구체 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기간 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이다.15) 선거운동을 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선거운동 

목 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자 메일을 송신하는 것은 ‘문서도화의 배포’에 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42조에 의해 지되고 있다. 문서도화(文書図画)란 ‘문자 혹은 이를 신하는 부호 

 형상을 이용하여 물체 상에 속 으로 기재된 의식의 표시’를 말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배포 

 게시가 가능한 문서도화를 엽서, 삐라, 포스터, 팜 렛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사이트나 

자메일은 컴퓨터 디스 이상에 표시되는 문서도화로 해석하여 이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142

조에서 말하는 ‘배포’란 불특정 는 다수를 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  달하는 것은 물론 

우편이나 신문 단지 형태의 배포 방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을 게재하는 것, 자 메일을 발신하는 것도 배포에 해당한다고 간주되어 

지하고 있다. 한편, 제143조에서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도화의 종류와 배포 방법, 수량 

이외의 배포 는 게시를 지하고 있다. 제2항에서 애드벌룬, 네온사인 는  표시, 슬라이드 

 기타 사(映写)의 게시 행 를 모두 지하고 있는데, 컴퓨터 디스 이에 홈페이지나 자메일 

표시는 사 게시에 해당된다고 하여 지하고 있다. 

둘째, 선거기간 에 ( 의의) 정치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이다.16) 공직선거법은 문서도화의 배포 

는 게시에 있어서, 지를 면하는 행 를 제한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해 그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문서도화를 배포 는 게시하는 것은 외견상 선거운동과는 계가 없더라도, 문서도화 

규제를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한다(제146조 1항, 제201조의 13 제1항). 즉, ① 공직후보자

의 이름 는 심볼마크, ②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명칭, ③ 후보자를 추천/지지 혹은 반 하는 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문서도화의 배포  게시를 지하며, 인터넷 사이트나 메일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 에 작성된 인터넷 사이트에 해서는 선거기간 에 갱신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발신이 제142조 제1항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제146조

에 의해 법 행 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기간 에 후보자는 웹사이트 갱신이나 자메

일 송을 자숙하는 것이 일반 이다( 倉秀夫, 2005).

셋째, 선거기간 외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이다.17) 선거운동을 한 인터넷 

상의 문서도화 배포  게재는 선거운동기간뿐 아니라, 입후보자 등록 이 에도 사 선거운동으로 

지하고 있다(제129조). 따라서 선거운동을 한 홈페이지 개설, 갱신  게시, 그리고 자 메일 

등은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그 이 에도 지된다. 

넷째, 선거보도  평론 게재의 자유와 인터넷 블로그 련이다.18) 공직선거법 제148조에서는 

15) 문서도화의 배포(제142조 1항) 는 게시(제143조 2항)

16) 지를 면하는 행

17) 사 선거운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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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사항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표 의 자유를 남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한 

보도  평론을 게재할 수 있도록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19) 그러나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문이나 잡지에 한정하고 있다. 블로그의 경우, 설령 매일 정기 으로 갱신한다고 해도, 유상으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며, 제3종 우편물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48조에서 

말하는 ‘신문 는 잡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도의 자유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 선거규제는 극히 제한 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上ノ原 

秀晃, 2010). 정치인의 경우, 2007년 참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의 78.8%, 2009년 의원 선거 당시에는 

86.6%의 후보자가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岡本 哲和, 2010).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정당이나 후보

자, 일반 유권자는 자유롭게 정치  의견을 표명하거나, 일상 인 정치 활동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선거기간 에도 인터넷 웹사이트나 과거의 블로그를 갱신하지 않는 한 일반 공개하여 열람하도

록 할 수 있다(上ノ原 秀晃, 2010).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메일

공직후보자 또는 제3자 정당, 기타 정치단체 공직후보자 또는 제3자 정당, 기타 정치단체

선

거

운

동

평상시/

투표일

사 선거운동 조항에 

의해 지(제129조)

사 선거운동 조항에 

의해 지(제129조)

사 선거운동 조항에 의

해 지(제129조)

사 선거운동 조항에 의

해 지(제129조)

선거

운동

기간

ㆍ법정 외의 문서도화 

배포에 해당하여 

지(제142조 제1항)

ㆍ게시에 해당하여 

지(제143조 제2항)

ㆍ법정 외의 문서도화 

배포에 해당하여 

지(제142조 제1항)

ㆍ게시에 해당하여 

지(제143조 제2항)

ㆍ불특정다수에게 송신하

는 것은 법정외 문서도

화 배포에 해당하여 

지(제142조 제1항)

ㆍ게시에 해당하는 행

도 지(제143조 제2항)

ㆍ불특정다수에게 송신하

는 것은 법정외 문서도

화 배포에 해당하여 

지(제142조 제1항)

ㆍ게시에 해당하는 행

도 지(제143조 제2항)

정

치

활

동

평상시

/투표일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선거

운동

기간

후보자 이름을 표시하고 

있는 홈페이지 개설하거

나 개서(改書)하여 지

를 피하고자 하는 행

에 해당하는 경우 지. 

이미 후보자 이름이 표

시되어 있는 경우, 갱신 

지(제146조 제1항)

홈페이지 개설, 개서

(改書)하는 경우 후보

자 이름 등의 표시 

지. 이미 후보자 이름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갱신 지(제201

조의13 제1항 제2호)

후보자 이름 등을 기재한 

자메일 송신이 지를 

피하고자 하는 해 에 해

당하는 경우 지. 게시

의 경우도 지(제146조 

제1항)

후보자 이름 등을 기재한 

자메일을 당해 선거구 

등의 불특정 사수에게 송

신하는 것은 지. 게시

의 경우도 지(제201조

의13 제1항 제2호)

※ 출처: 三輪和弘(2006). 我が国のインターネット選挙運動; その規制と改革. 国立国会図書館 ISSUE BRIEF. No. 517, 4∼5쪽

의 표를 재구성. 

<표 3> 공직선거법에서의 인터넷/ 자메일에 의한 선거운동, ( 의의) 정치활동 규제

18)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보도활동

19) 보도의 자유에 한 배려에서 제148조 제1항에서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제한에 한 규정(제138조의3 

규정 제외)은 신문(이에 하는 통신유형을 포함) 는 잡지가 선거에 해서 보도  논평을 게재할 자유를 방해하

는 것은 아니다. 단, 허  사항을 기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기재하는 등 표 의 자유를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성

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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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 련 규정은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선거운동원 등에 한정하는 

것을 제로 마련되었기 때문에 헌법상 후보자간 기회균등의 원칙에는 합할지 모르나, 유권자의 

선거운동자유의 원칙과 조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강석구ㆍ조병인ㆍ추형 , 2007). 이러한 공직

선거법의 규제구조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가장 표 진 인 매체로 평가받고 있는 

인터넷이 선거운동에 본격 으로 도입되면서 그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후보자를 규율하는 

시기, 주체, 방법, 비용 규제를 유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용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선거운

동의 자유와 참정권 그리고 표 의 자유는 항상 침해당할 치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국내 선거법에 용되는 온라인 개인미디어에 한 법  지 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한 

사법부의 결문에 잘 나타나 있다. 헌법재 소는 일반유권자가 인터넷에 개설한 블로그, 카페, 미니홈

피, 트 터 등은 해당 조항의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 와 함께 명시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된다고 시했다. 그 이유에 해, 해당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을 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달하는 

것에 을 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향을 

미치게 하기 하여 정당 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독성 

내지 가청성을 가진 앞에 열거된 매체와 유사한 매체, 념이나 의사 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의미하는 것(헌재 2009. 5. 28. 2007헌바24)으로 온라인 개인미디어는 이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한 이 조항의 ‘게시’는 유형물을 실  공간에 내붙이는 행 뿐만 아니라 자  정보를 입력하여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의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며, ‘배부’는 

출 물이나 서류 등과 같이 문서 는 이와 유사한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나 어주는 행 로서, 

자  방식을 통한 정보의 송과 같은 행 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자가 상업  의도없

이 개인 으로 창작한 것으로서 (텍스트)과 사진ㆍ음악(오디오)ㆍ동 상 등을 포 하는 UCC의 ‘제

작’에 그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조항의 ‘배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배포’한 

때에는 그 행  유형에 따라 ‘게시’ 는 ‘배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결과 으로 온라인 개인미디어

와 게시물은 실세계의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   그 내용과 동일하게 기간, 주체, 방법 

등에 해 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는 매체로서의 법  지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개인 간의 소통매체로 각 받고 있는 소셜미디어(SNS)의 표격인 

트 터에 해서 지난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앙선거 리 원회는 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을 

용하여 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 와 동일한 수 에서 

념이나 의사 달의 기능을 가진 매체 혹은 수단으로 악하여 규제했다(미디어오늘, 2010.2.18). 

즉, 트 터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이 융합된 서비스이므로 기존 선거법의 규정이 그 로 용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법은 트 터에 해 정보통신망의 의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인식하고, 선거운

동기간 이 에 정당 는 입후보 정자 등에 한 지지ㆍ반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없으며, 

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다른 팔로어에게 리트윗

(RT)할 수 없으며, 선거일에는 정당 는 후보자를 지지ㆍ반 하는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지 못하도

록 규정했다( 앙선거 리 원회 e-선거정보, 2010.2.12). 이와 같은 법  태도로 볼 때, 행 선거법 

하에서는 의견을 표 하는 어떠한 형태의 온라인 개인미디어라도 그 특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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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의 과열 상을 우려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악되어져 결국 규제의 

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거UCC(2007헌마718)와 선거법 제93조(2001헌바57병합)의 

헌 소송에 한 헌법재 소의 결  트 터에 한 규제방식은 온라인 개인미디어가 가지는 

생활공간을 심에 둔 풀뿌리 공론장의 형성과 참여민주주의의 질  성숙에 한 정치  잠재력(이동

훈ㆍ류정호, 2009)에 한 인식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해 규제하는 데 이 맞추어져 있어 

매체 특성을 인정한 기존의 매체들과의 차별화된 법 용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5) 주요 국가의 소셜 미디어 중심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법률의 특징

국가별로 온라인 선거공론장에 한 규제 원칙과 황 그리고 특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의 

규제틀, 후보자와 유권자의 커뮤니 이션 계구조, 온라인 공론장의 논쟁성에 한 인식, 인터넷 

매체특성에 따른 규제차별성, 선거 맥락성 용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선거법 규제틀’은 온라인 

표 물에 해 비용 규제만을 하는 경우와 온라인 표 물의 내용  방법에 한 직 인 규제를 

하는 경우로 나 어졌다. 온라인 공간 내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커뮤니 이션 계구조’는 후보자와 

유권자가 동등한 커뮤니 이션 지 를 갖는 수평  구조와 후보자가 주체가 되고 유권자가 객체가 

되는 수직  구조,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구조를 사실상 유보하는 형태로 구분되었다. ‘온라인 

공론장에 한 논쟁성에 한 인식’은 온라인 공간 내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상호 충돌하고 

립하는 상을 선거과정의 일부분으로 당연시하는 경우와 사회  비용으로 규제되어야 할 상으로 

악하는 경우로 나 어졌다. ‘인터넷 매체특성에 한 규제차별성’은 매체나 인쇄매체와 달리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여 매체나 인쇄매체와 다른 법 용을 하는 경우와 매체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맥락에서 규제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선거 맥락성 용’은 온라인 선거공론

장의 규제를 일상 인 정치공론장과 차별 용하지 않는 경우와 시기, 주체, 방법(내용) 등에 한 

제한으로 일상 인 정치공론장 보다 상 으로 강한 규제(후보자 비방죄 등의 선거법 용)를 용하

는 경우로 나 어졌다. 

구분 선거법 규제틀
후보자와 유권자 

커뮤니케이션 구조
온라인 공론장 
논쟁성 평가

매체특성에 
대한 인정

선거맥락성 적용 해당국가

자유지향형 비용규제 수평 정 인정 비 용 미국 국

제한

자유지향형

기간, 주체, 

방법 등 규제 

수직  기간제한  

수평
제한  정 부분  인정 용 한국

질서지향형
기간, 주체, 

방법 등 규제
유보 유보 유보 용 일본

※ 선거맥락성: 선거공론장과 일상  정치공론장을 차별 으로 근하는가를 의미

<표 4> 온라인 선거공론장 규제모델별 특징

이와 같이 선거법의 규제틀, 후보자와 유권자의 커뮤니 이션 계구조, 온라인 공론장의 논쟁성에 

한 인식, 인터넷 매체특성에 따른 규제차별성, 선거 맥락성 용에 따라 온라인 선거공론장의 규제모

델은 크게 ‘자유지향형’ ‘제한  자유지향형’ ‘질서지향형’으로 나  수 있다. <표 3>에서와 같이, 

미국과 국에 해당하는 자유지향형 규제모델의 특징은 선거법의 규제틀이 비용규제이며, 후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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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선거공론장에서 상호 등한 수평  소통지 와 구조를 갖고 있다. 한 기존의  혹은 

인쇄미디어에 비해 인터넷은 표 진  매체로서의 특성을 인정하여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와 련한 의견의 충돌에 해서는 표 의 자유로서 규제의 상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에 한 반 의 의견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허 사실이나 비방성 표 에 해서는 

선거법에 의한 규제가 아니라 민ㆍ형사의 법률에 용을 받는다20). 한편, 한국의 행 공직선거법의 

규제모델로 볼 수 있는 ‘제한  자유지향형’의 특징은 법  규제의 틀이 시기, 주체, 방법(내용) 등에 

한 직 인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이 에는 후보자 심의 커뮤니 이션이며 선거

운동기간에 이르러서야 수평  소통구조를 형성한다. 한 경제  차이에 의한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해 비용의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인정하여 비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이 에도 온라인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로 후보자나 

선거에 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에 한 비방과 허 사실에 해서는 공직선거법 상의 후보자 비방죄와 허 사실 공표죄를 

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시기, 주체, 방법(내용)에 해 선거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선거의 맥락성을 

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해당하는 질서지향형 규제모델은 제한  자유지향형과 마찬가지로 

법  규제의 틀이 시기, 주체, 방법(내용) 등에 따른 직 인 제한을 두고 있으며, 선거기간 내에 

온라인 공간을 후보자와 유권자가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공간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실질 인 

법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2) 연구문제 ② :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 관련 규제법률의 개선 방향

소셜 미디어와 련한 행 온라인 선거 공론장 규제체계에 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해 심층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심층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총선 

 선에서의 소셜 미디어의 향력에 한 평가, 소셜 미디어가 유권자와 후보자간의 효과 인 

커뮤니 이션 채 로 기능하기 한 제조건, 그리고 행 선거법의 소셜 미디어 규제방식에 한 

평가  련 선거법의 개선방향에 한 것이었다. 답변을 보면 첫째, 내년의 양  선거에서 소셜 

미디어가 어느 정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하는가에 해서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었다. 체로 

소셜 미디어의 기술  특성에 의해 선거에 한 향력이 클 것으로 상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소셜 미디어의 실시간 의사소통은 선거 역에서 정치  의사표 과 정보공유에 

있어 획기 이고 효과 이다. 특히 선거에 무 심한 은층의 극 인 투표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내년 선거에서는 각 정당ㆍ후보자마다 은층의 트 드에 맞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을 

경쟁 으로 개발ㆍ활용할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지역단 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보다는 국단 의 

통령선거에서는 소셜 미디어 활용 역에서의 승자가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규제기  종사자)

소셜 미디어는 총선과 선에서 갈수록 그 향력이 커질 것으로 상되며, 선거기간뿐만 아니라 그 

20) 미국과 국은 온라인 선거공론장에서의 비방, 폭력  언어표 에 해서 별도의 선거법을 용하지 않고 명 훼손

법, 공공질서법, 통신품 법 등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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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부터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상된다. 특히, 내년 총선과 선은 재외국민 투표가 

이루어지므로 재외국민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 련 의견교환이 변수가 될 것으로 상된다. (자율규제기

구 종사자)

한편, 블로그와 UCC처럼 결국은 소셜 미디어의 괴력이 제도  규제의 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의 사례처럼 인터넷 미디어에 해 개방 이지 않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향력이 제한 일 것이라는 응답이었다. 앞서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국가들 가운데 국과 

미국 등은 최근 수차례의 선거에서 소셜 미디어가 상당한 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두 국가의 공통 은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에 자유방임 인 비규제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이 상 으로 법률에 의해 규제받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에 한 

향력이 높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21) 

트 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의 향력은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규제 때문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2007년 선 당시 블로그 선거가 될 것이란 기 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본 결과 블로그 공간은 잠잠했다. 유언비어 유포 같은 무서운 조항 때문에 다수 

블로거들이 의견 표 을 극도로 자제한 때문이다. 내년 총선과 선에서도 이런 상이 그 로 재연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이나 규제 기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한 여론 활성화 보다는 ‘여론 막기’ 쪽에 무게 심을 두고 

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언론 종사자)

둘째, 선거공론장에서 소셜 미디어가 유권자와 후보자간 는 유권자간의 정치 커뮤니 이션 채

로서 정 인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제조건에 해서는 법 ㆍ제도  규제완화와 소통되는 정보

의 건 성 확보, 그리고 이용자 개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강조되었다. 이론  검토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의 정치  커뮤니 이션 역할에 한 법률 규제 이외에도 논쟁  소통이라 

할지라도 이질  의견 간의 상호 교류가 가능한 숙의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 

유권자가 자신을 선거의 주체로 인식하고 보다 극 으로 정치  발언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

게 선거참여를 높이기 해서는 경제  부담없이 자유롭게 정치  의사를 표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 한 규제를 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진실에 바탕하지 않은 거짓정보, 

비 이나 비난을 넘어 악의 인 비방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선거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과가 

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선거규제기  종사자)

소셜 미디어에 한 인터넷 이용자의 인식과 이해증진이 요하다. 사회  커뮤니 이션 공간으로서 

소셜 미디어 공간이 갖는 책임성과 공론공간으로서의 향력을 인지해야 한다. (학계)

21) 다른 나라에서 높은 정치  향력이 나타났으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추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반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거 공론장에 한 소셜 미디어의 향력 여부와 정도는 그 사회의 선거 환경과 

정치사회  배경 등 다양한 요건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의 경우도 미국과 달리 과열되지 않은 

선거 분 기가 지배 이어서 미국처럼 소셜 미디어의 향력이 결정  변수로까지 작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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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행 선거법의 소셜 미디어 규제방식에 한 평가에 있어서는 소셜 미디어의 매체  특성에 

한 이해의 부족, 그리고 규제의 실  한계가 지 되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기술  진화를 

법제가 반 하는 속도가 늦어짐에 따라 커뮤니 이션 장과 제도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며, 

이로인한 제도  갈등 심화에 한 우려도 있었다. 결국 소셜 미디어가 정치 커뮤니 이션 채 로서 

향력을 정 으로 발휘하려면 풀뿌리 소통 채 로서 소셜 미디어에 한 근본 인 이해를 토 로 

한 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불법에 한 개념이 불명확하며, 과잉 지를 배할 우려가 있다. 특히, 선거운동 목 의 내용을 게시 지하

는 것은 정치  표 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생활 커뮤니 이션 도구로서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학계)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사업자에 한 규제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만을 규제하려

고 하면 분명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 이는 풍선효과로 이어져 해외 서비스로 이용자가 이동하는 

상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유투 나 구 의 지도서비스, 애 의 앱스토어 게임서비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러한 규제는 몇 가지의 해외업체 정책변경만으로도 무력화 될 수 있다. (자율규제기구 종사자)

넷째, 소셜 미디어가 선거 공론장  역할을 하는 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온 선거법 조항에 한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계자 모두 행 법규의 문제 에 동의했다. 선거 공론장에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커뮤니 이션 규제조항으로 논란이 되어 온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

4, 제251조 등에 한 의견과 향후 개정방향에 해서는 기간 제한 폐지와 허 사실 유포 제한에 

해서는 원 동의하 으며, 후보자 비방과 련해서는 지나친 법 용에 한 우려와 후보자 비방죄 

폐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 기간제한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지 련 조항에 해서는 설문응답자 모두 온라인 

선거 커뮤니 이션 실을 반 하지 못한 조항이라는 데 동의했다. 특히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개인미디어 공간의 정치 커뮤니 이션은 오 라인 공간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임에도 동일한  

는 매스 미디어  에서 규제를 가하는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 했다. 특히 선거법 제59조

의 선거운동기간 제한 조항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상설화라는 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선거규제기구 계자 역시 이러한 응답을 했는데 이는 최근 앙선거 리

원회가 공식 으로 선거법 제59조의 개정의사를 밝힌 것과 무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과 오 라인 선거운동은 분명히 다르다. 특히 소통이 생명인 소셜 미디어는 성격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 다, 그러니 지 부터 소통해라”라고 엄격하게 

용하게 되면 사실상 소통을 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인터넷언론 종사자)

오 라인에서의 선거운동과 차별화되는 온라인 상에서의 선거운동에 한 구체 인 개념화가 필요하다. 

한 선거운동 기간 이 에 선거운동원이 아닌 인터넷 이용자가 문서  도화를 배포ㆍ게시하는 것을 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라 볼 수 있다. (학계)

모든 선거운동 방법에 해 (사 선거운동을) 포 으로 지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발 과 

성숙된 시민의식 등을 고려할 때 표 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시 에 뒤떨어진 규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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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정한 방법, 컨  인터넷 선거운동, 소셜미디어 

이용 선거운동, 자우편이용 선거운동에 해서는 그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규제기  종사자)

한편, 선거법 제82조의 4와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 등 온라인 선거 커뮤니 이션에서 후보자 보호와 

련된 조항들에 해서는 조심스러운 개정 의견을 밝혔다. 소셜 미디어의 경우 연결성과 실시간성에 

기반해 커뮤니 이션이 이 지기 때문에 선거 련 정보의 공표의 상범 와 확산속도가 매스 미디

어에 할 정도로 향력이 크다. 이 때문에 부작용에 한 최 화된 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 이었다. 후보자 비방죄와 련해서는 학계와 규제기  종사자의 의견이 각기 달랐다. 학계에서는 

과도한 표 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 개정의견을 밝혔으며, 선거규제기  종사자는 후보

자 비방죄를 폐지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다는 논지를 바탕으로 행 조항의 유지가 하다고 

답했다.

허  사실 유포는 조  조심스럽다. 실제로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미디어 성격상 

한번 퍼지기 시작한 소문은 걷잡을 수가 없다. 그 다고 소셜 미디어 공간의 자정 능력에 그냥 맡겨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허 사실 유포 등에 해선 엄정 처할 필요가 있다. 당선 후에도 선거 운동 기간 

 허 사실 유포 등의 행 를 한 정황이 확실히 드러날 경우엔 의당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인터넷

언론 종사자)

후보자는 공인으로서 법  지 를 가짐으로 명 훼손과 같이 단순히 사실을 시하는 것만으로도 비방 

는 명 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 과도하게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학계)

선거법의 비방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행 양태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상 명 훼손죄의 용

역에는 여 히 포함된다는 에서 비 , 비난과 비방을 구분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사표 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 그 로 유지된다. 따라서 선거법의 비방죄를 폐지하더라도 정치  표 에 있어서 

축효과는 그 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에서 폐지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 반면에 비방죄를 폐지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는 크다. 가령, A후보자가 B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형법상 명 훼손죄를 

용하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제한이 가능한 반면에 선거법이 용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 형만으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제한이 된다. 결론 으로 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의 폐지는 정  

효과보다는 부정  효과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규제기  종사자)

이상의 심층설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선거공론장이 다원주의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하기 해서는 첫째, 소셜 미디어의 매체  특성에 기반한 제도  개방이 필수 이라는 

것이다. 향후 선거에 있어 소셜 미디어의 강력한 향력에 해서는 반 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 한 규제가 기존의 매체를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소셜 미디어의 

기술  잠재성은 발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블로그와 UCC의 부정  향력에 한 지나친 

우려와 통  매체와 동일한 맥락에서의 법  규제가 소셜 미디어에 재 될 경우 선거 공론장에서의 

소셜 미디어의 신성은 기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 상으로서 소셜 미디어는 기존 매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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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와 다른 규제 구조를 가진다. 기존 매스미디어에 한 선거법 상의 규제는 매스미디어를 상으로 

하여 후보자와 유권자가 규제 편익의 수혜자가 된다. 특히 유권자의 경우 매스미디어의 매개행  

규제로부터 표 의 자유를 직  훼손되는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거 커뮤니 이션이 축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은 유권자를 직 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선거의 양  

축인 후보자와 유권자에 한 법률 상의 편익이 불균등하게 될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 의 자유가 

직 으로 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선거 공론장의 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 심층설문

에 한 문가들의 응답 역시 이러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되는 선거정보와 소통내용의 건 성 확보는 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선거와 련하

여 개선되고 변화된 주ㆍ객  상황과 조건에 고려할 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에 해서는 

기간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진실하지 않은 사실과 공익을 목 으로 하지 않는 내용으로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는 허 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 를 형성하고 있다. 즉, 선거공론장에서 소셜 미디어가 커뮤니 이션 채 로서 정 인 역할을 

하기 해서는 제도  개방성과 함께 이용자 개인의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선거라는 상황과 맥락이 결코 무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거는 국가권력을 

선출하는 국가 이벤트로써 선거일이라는 시간  제한을 받는 특수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의 건 성이 

평상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공론장에서 여과되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을 선출하 을 때 나타나는 해악은 선거 후 시정하기 어렵고 엄청난 사회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후보자에 한 허 사실 유포와 진실되지 못한 사실을 시하여 

비방하는 행 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소셜 미디어 심의 인터넷 선거 공론장의 정치  향력을 정 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 제도  개선에 을 두고 이를 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목 을 두었다. 구체 으로는 

재의 선거 커뮤니 이션이 후보자  주류 미디어 심으로 구조화됨으로써 실질 으로는 심이 

되어야 할 유권자가 소외된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토 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

에 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련 선거법률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 로 국내 련 선거법률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가진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법제의 개선은 패러다임의 환 차원에

서 근해야 한다. 향후 지속될 커뮤니 이션 환경의 변화는 어떠한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선거를 

치를지 측하기 힘들다. 그것이 선거 커뮤니 이션 양태를 본질 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는  시 에

서 단하기 어렵지만 지 의 선거법제와의 간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은 분명하다. 따라서 탈규제

의 논리를 넘어 어떠한 방향으로 규제 최소화의 방향을 잡고 갈 것인가에 한 방향성에 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선거법제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한 보완이 이 져야 한다. 이런 에서 

“ 구를 뽑는가”와 더불어 “어떻게, 왜 뽑아야 하는가”에 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 측면으로 선거법제가 지향하는 가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거 캠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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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던 균등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원칙이 다소 질서와 안정 주의 선거 캠페인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를 선거 커뮤니 이션 상의 표 의 자유 보장 방향으로 확 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선거제도가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확 ,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

어야 함을 생각할 때,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는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분의 국가들이 선거 캠페인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디지털 커뮤니

이션 환경의 향을 겪었거나 체험하고 있는 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한 이슈들은 향후 

디지털 커뮤니 이션 환경을 선거 캠페인에 어떻게 효과 으로 구 하는가에 을 두고 있다. 

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부정  상에도 불구하고 법제의 기본 방향은 탈규제 는 규제 최소화

를 지향하되 커뮤니 이션 장의 간극을 후보자  유권자 가이드를 통해 보완하려는 노력에 주목해

야 한다. 

셋째, 커뮤니 이션 장의 확 가 필요하다. 이론  배경에서 살펴본 것처럼 논쟁성이 효과를 거두려

면 제도와 내용 측면에서 개방 이어야 한다. 특히 선거 공론장에 한 유권자 참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측면에서는 소셜 미디어 등 인터넷 미디어와 같은 재의 새로운 커뮤니 이션 

채 에 해 수용성이 확 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술  개방성을 의미하며, 향후 새롭게 등장할 포스트 

소셜 미디어 등을 고려한다면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표  측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 

등과 같이 선거 커뮤니 이션을 제한하는 데 남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선거법에서 소셜 미디어 선거 공론장의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지 되는 조항들에 한 

극 인 개정이다. 본 연구에서 표 인 사례로 꼽은 선거법 제59조, 제93조,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조항에 해서 련 문가들이 모두 개정의 필요성과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선거 공론장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에 해 동의했다. 일부 조항의 경우 개정에 신 한 근을 

지 하기도 했지만 체로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소셜 미디어 심의 변화가 더욱 클 망이기 

때문에 련 규제조항의 개정이 시 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으로 정된 

총선과 선에 련된 선거 정국이 본격 으로 형성된다는 에서 련 법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체 으로는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하며, 소셜 미디어 

등 안  선거 커뮤니 이션 채 이 다양해진 상황에서 지나친 후보자 보호주의  의 법조항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22) 선거법 제82조의4, 제251조 등의 후보자 보호 련 조항들은 과거 조직 선거 

 매스 미디어 선거 패러다임에서는 합했으나 선거 커뮤니 이션 채 이 다양화, 수평화, 분산화된 

 시 에서는 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개정의 부작용이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행 선거 

커뮤니 이션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22) 재 앙선거 리 원회가 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제한 조항에 련하여 온라인 선거 공론장에 한해 용하

지 않는 것으로 개정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의견이 재 선거법 개정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며, 

본 조항의 개정만으로 온라인 선거 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후보자 

보호주의  조항들 역시 개정되지 않으면 기간을 풀되 입은 막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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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System of Public Sphere in the 
Social Media Spac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Dong-Hoon Lee*ㆍJung-Ho Ryu**ㆍSoo-Young Jung***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some regulatory facts to improve and vitalize roles of social media such 
as facebook, twitter, etc in the election campaign. For this goal, a theoretical approach is based on 
the agnostic and open aspects of the regulation system of election. Case study and in-depth interview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in this artic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me differences are 
in the election regulatory system regarding the roles of social media in UK, US, Japan and Korea. 
The election public sphere systems of these countries categorized to the types of legal factors to control 
political communications in election public sphere; free-speech oriented system(UK. US), limited free-speech 
oriented system(Korea), normative-oriented system(Japan). Second, most respondents answered they agreed 
with some improvement ideas to reflect needs of netizen and academic who suggest to minimize regulatory 
burdens on social media in the political communication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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